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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動車관련 稅制의 改編方案

-면허세와 자동차세를 중심으로 -

안연환 (세무사, 참여연대 조세개혁팀 실행위원)

Ⅰ . 序 說

최근 들어 자동차관련세제의 개편문제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쏟고 있다. 자동차

관련세제에 대하여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물론 승용차의 대중화이

다. 자가용 승용차 등록대수를 보면 1990년의 190만대에서 1999년 800만대로 무려 4배나 증

가하였다.

자동차의 보유 및 운용에 대한 과세형태는 국가에 따라 다양하지만, 우리나라의 자동차관

련 세제는 취득, 보유 및 운행단계에 다양한 세목이 과세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세목은 자동차 면허세와 자동차세이다. 면허세는 자동차등록에 관한 과세로서 등

록세와 이중과세라는 측면에서 폐지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며,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성

격의 조세로서 차량가치의 감소가 발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 차등적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Ⅱ . 自動車관련 稅制의 內容

1. 自動車관련 稅制의 構造 및 規模 ( 99예산기준)1)

99년 예산기준으로 자동차 관련세액이 조세총액(873,409억원)의 22 %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해 보면 자동차 관련세액이 국세(712,021억원) 중 22%(160,631억원), 지
방세(161,388억원) 중 19.7%(31,825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단위: 억원)

國 稅 160,631(83.4% ) 地方稅 (4가지세목) 31,825 (16.6% )

특별소비세 15,384 (추정) 취득세 3,632

부가가치세 21,069 (추정) 등록세 6,914

교통세 87,683 자동차세 19,943

유류부가가치세 12,745 (추정) 면허세 1,336

부가세 (교육세·농특세) 23,750 주행세 ( 2000년 신설)

※ 자동차세분 교육세(세액의 30%) 5,983억원
※ 교통세분 교육세(세액의 15%) 13,152억원
※ 특별소비세분교육세(세액의 30%) 4,615억원(추정)
※ 조세총액 873,409억원의 22%(국세 712,021억원의 22%, 지방세 161,388억원의 19.7%)

※ 기타

·지하철공채: 판매가의 2∼20%
·환경개선부담금: 기본부과액, 가중치(경유차량에 한함)

1)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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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地方稅 중 自動車 關聯稅 比重 ( 99예산기준)2)

99년 예산기준으로 지방세 중 자동차관련세목 4가지(100%)의 비중을 분류해 보면 취득세
11.4% 등록세 21.7%, 자동차세 62.7% 면허세 4.2%를 차지한다.

지방세 총액
자동차관련 4가지 지방세

세목 세액(B) B/ A 세목별 비중

계(A ) 4세목 31,825억원 19.7% 100%

161,388억원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3,632

6,914

19,943

1,336

2.2

4.3

12.4

0.8

11.4

21.7

62.7

4.2

3. 自動車購入 및 利用단계별 稅金

가 . 구입과정

자동차 구입단계에서 사치품에 과세하는 특별소비세와 모든 과세물건에 과세하는 부가가치

세(10%)가 있다. 그러나 특별소비세는 차량 배기량 별로 10%-20%까지 차등과세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액의 30%의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세 목 구 분 세 율 비 고

특별소비세

(5종1류:

승용자동차)

·1500cc이하/

·2륜자동차

공장도가격의 10%

(탄력세율7%)

▷특별소비세법 제1조

▷교육세부과→특소세액

의 30%(교육세법 제5조)

※배기량800cc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

의 것은 제외

·1500cc초과∼2000cc이하
공장도가격의 15%

(탄력세율10.5%)

·2000cc초과/캠핑용자동차
공장도가격의 20%

(탄력세율 14%)

부가가치세 ·전차종
(공장도가격+특소세+교

육세)의 10%
▷부가가치세법 13,14조

나 . 등록과정

자동차 등록단계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되는데 취득세는 모든 차량가액에 일률적으

로 2%를 부과하고 등록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비영업용 자동차와 영업용 자동차로 구

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2)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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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구 분 세 율 비 고

취득세 ·자동차

차량가액(개인이 구입시 연체료,

할부이자 및 부가가치세는 취득가

액에서 제외)의 2%

▷지방세법 105,112조

등록세

구분 용도 신규/이전 설 정 기 타
▷지방세법 132조의2

※기타: 이관/구조변경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5% * 2%
건당

7,500원
·비영업용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3% *

2%

2%

2%

* 경자동차(자동차관리법 3조의 경형자동차를 말함)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의 2%

다 . 보유과정

자동차 보유과정에서 면허세와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 면허세는 차량의 배기량 별로 1종에

서 5종으로 구분되어 과세하고 있다. 또한 면허세는 인구 50만 이상지역과 기타의 시지역,

군지역 3가지로 나누어 차등과세하고 있다.

세 목 구 분
세 율

비 고
㉮ ㉯ ㉰

면 허 세

· 1종 (자동차운송사업 :자동

차20대이상/ 3,000cc이상승용

자동차 등록)

45,000원 30,000원 18,000원

▷지방세법 164조

▷매년(1/ 31)납부

▷

㉮인구 50만이상지역

㉯기타 시지역

㉰군지역

· 2종 (자동차운송사업 :자동

차10대이상/ 1,600cc이상승용

자동차 등록)

36,000원 22,500원 12,000원

· 3종 (자동차운송사업 :자동

차5대이상/ 1,400cc이상승용자

동차 등록)

27,000원 15,000원 8,000원

· 4종 (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

2대이상/ 1,400cc미만승용자동

차 등록/승용자동차이외의 자

동차)

18,000원 10,000원 6,000원

· 5종 (자동차운송사업 : 1종

내지 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경형자동차 등록 및 이륜

자동차 사용(125씨씨 제외))

12,000원 5,000원 3,000원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이하 소형자동차로 분류

하여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특히 승용자동차는 배기량별로 구분

하여 배기량이 높을수록 중과하는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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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乘用自動車의 自動車稅 )

구분 영업용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1,000cc이하 18원/ cc

·1,500cc이하 18원/ cc

·2,000cc이하 19원/ cc

·2,500cc이하 19원/ cc

·2,500cc초과 24원/ cc

· 800cc이하 80원/ cc

·1,000cc이하 100원/ cc

·1,500cc이하 140원/ cc

·2,000cc이하 200원/ cc

·2,000cc초과 220원/ cc
기타의 승용자동

차 자동차세
20,000원 100,000원

* 자동차세액의 30%를 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함(교육세법 제5조)

세목

구 분 세 율
비 고

차 종

별
규모/배기량/종류별 영업용 비영업용

승합

자동차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

-

-

115,000원

65,000원

▷대형버스:승차정원41인이상

▷일반버스 :시내버스 ,시외버

스,비영업용버스

자

동

차

세

화물

자동차

· 1,000킬로그램이하

· 2,000킬로그램이하

· 3,000킬로그램이하

· 4,000킬로그램이하

· 5,000킬로그램이하

· 8,000킬로그램이하

·10,000킬로그램이하

6,600원

9,600원

13,500원

18,000원

22,500원

36,000원

45,000원

28,500원

34,500원

48,000원

63,000원

79,500원

130,500원

157,500원

특수

자동차

·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36,000원

13,500원

157,500원

58,500원

▷대형특수 :적재적량4톤초과

또는 상당배기량

▷소형특수:적재적량4톤이하
삼륜이하소형자동차 3,300원 18,000원

라 . 운행과정

자동차 운행과정에서는 교통세와 주행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교통세는 종량세의 형태

로 과세되며 주행세는 2000년도부터 새로 도입되어 시행되는 조세로서 교통세의 3.2%를 부

과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물품과 동일하게 10%로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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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구 분 세 율 비 고

교 통 세

(LPG불포함)

·휘발유와

이와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691/ℓ(탄력세율 600/ℓ)

160/ℓ(탄력세율 137/ℓ)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의 2

▷교육세부과→교통세액의 15%

주 행 세 교통세액×32/ 1,000 ▷지방세법 제196조의 17

부가가치세
(공장도가격+특소세), 대리점마진,

주유소마진의 각각 10%
▷부가가치세법13조

Ⅲ . 自動車稅制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課題

1. 複雜한 稅目 및 課稅段階

현행 자동차관련 조세는 과세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진다. 국세는 특별소비

세(자동차특소세), 교육세(특소세교육세, 자동차세교육세, 교통세교육세), 부가가치세(자동차

부가세, 유류부가세), 교통세가 있고,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주행세가

있다.

또한 자동차 유통단계를 기준으로 보면 구입단계에서는 자동차특소세, 특소세교육세, 자동

차부가세가 있고, 등록단계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있다. 보유단계에는 자동차세, 면허세, 자

동차교육세가 있으며, 이용단계에는 교통세, 유류부가세, 교통세교육세, 주행세가 있다.

이 중 구입단계, 등록단계, 보유단계 제세는 보유세, 이용단계 제세는 이용세로도 구분한

다.

<주요국 승용차 제세공과금 비교 >

취득(구입·등록) 단계 소유(보유) 단계 운행(이용) 단계

한 국

·특소세

·특소세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도시철도채권

·자동차세

·자동차세교육세

·면허세

·교통세

·교통세교육세

·유류부가가치세

·주행세

일 본
·소비세

·자동차취득세

·자동차세

·자동차중량세

·휘발유세

·지방도로세

·소비세

미 국 ·판매세 ·자동차중량세
·연료소비세

·부가세

독 일 ·부가세 ·자동차세
·광유세

·부가세

영 국
·승용차특별세

·부가세
·자동차세

·연료세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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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取得·保有稅中心의 稅制

우리 나라 자동차관련 세수에서 취득·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

아 자동차관련 세제가 취득·보유세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

과는 자동차 보급율이 낮은 시기에 자동차를 사치재로 간주하고 구입·등록,·소유단계에서

과중하게 과세하던 관행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자동차대중화시대에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으로 인식되고 따라서 취득·보유세 위주보다는 교통혼잡 감소측면에서 이용억제

효과를 갖는 이용세 위주의 세제가 바람직하다는 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신규 자가용 소형승용차 취득후 1년간 세부담의 국제비교 > (1996년 기준 )

제조·취득단계 보유단계 운행단계 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2,173,968(72.6)

489,000(36.8)

240,000(64.1)

1,500,000(72.2)

900,000(55.1)

339,000(11.3)

343,830(25.9)

39,000(10.4)

118,000(5.7)

112,320(6.9)

482,388(16.1)

497,568(37.4)

95,207(25.4)

460,736(22.2)

619,680(38.0)

2,995,356

1,330,398

374,207

2,078,736

1,632,000

※ 주: 1. 배기량 1,500cc, 중량 1천 kg, 세전가격 600만원, 연간 휘발유 소비량 1.200리터 기준.

2. ( )안은 세부담 비중임.

3. 환율: 100엔=730원, $1=780원, 1파운드=1180원, 1마르크=520원.

4. 한국: 공채매입률 4 %적용(할인전 9%), 미국: 4%의 판매세율 적용.

자료: 한국조세연구원,「특별소비세와 교통세체계정비를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향」,1996.11

3. 過重한 租稅負擔

자동차 보유자가 부담하는 조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과중하다. 우리 나라 1인당 국내총생

산(GDP)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취득, 보유 및 운행 세금이 미국의 16.2배, 일본이 5.8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행 자동차 세금제도 아래서는 1,800cc중형차를 구입한 뒤 3

년이 지나면 자동차관련세의 경우 세금누계액이 세전 차량 1대값을 초과하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별 자동차관련 세금부담액>3) (단위 : 만원)

한 국 미 국 일 본 독 일

세금부담액 316 53 186 233

한국/외국(A ) 1.0 6.0 1.7 1.4

외국1인당GDP/

한국1인당GDP (B)
1.0 2.7 3.4 2.7

A×B 1.0 16.2 5.8 3.8

※ 배기량: 1,500cc, 공장도가격: 5,000,000원

3) 資料: 산업자원부,「자동차 세금 국제비교(1997기준)」

- 6 -



연평균 주행거리: 21,900km, 연비: 15km /ℓ

구입후 1년 보유 및 운행, GDP는 96년 기준

중형차를 1년간 보유할 때 내는 세금부담은 359,000원으로 서울 강남의 40평형 아파트 재

산세(246,000원)의 1.46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및 자동차 보유에 대한 과세비교>4) (단위 : 천원)

구 분
자 동 차

아파트(40평형) 비 고
소 형 차 중 형 차 대 형 차

가 격 7,800(1,495cc) 10,580(1,796cc) 26,500(2,497cc) 400,000
자동차는 판매가,

아파트는 시가

세 액 209(자동차세) 359(자동차세) 549(자동차세)

246

106(재산세)

140(토지세)

1년 보유시 세부

담

세 율 2.7% 3.4% 2.1% 0.06% 세액/가격

지수비교 85 146 223 100
아 파 트 세 액 이

100일때

Ⅳ . 바람직한 방향

1. 免許稅의 廢止

(1) 자동차 면허세는『자동차 등록』을 과세물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 자동차 등록

이외의 별도 면허 란 존재하지 않으며 자동차 등록에 대해서는 이미 등록세가 부과되고

있다 .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소유권 득실변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자동차의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는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

동차의 등록』을 요구하고 제71조 제1호에서는 이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자동차의 등록』은 단순한 등록

행위가 아니라 일종의 금지의 해제 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으로서는 자동

차의 등록을 경료하고 자동차 등록세를 납부하면 그와 동시에 당연히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인가 내지 허가를 받은 것이어서 자동차관리법 등 자동차 관련 법규에서 정한 요건들만 충

족하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실상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자동차

면허세는『자동차 등록』을 과세물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자동차 등록 이외의 별도 면

허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동차 등록에 대해서는 이미 등록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외

국의 입법례를 보아도, 자동차 취득 내지 등록에 관한 과세와 병행하여 따로 우리나라의 자

동차 면허세와 같은 세금을 과세하는 예는 찾기 어렵다. 이는 과거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보

고 과세하던 관행이 현재까지 이어진 결과이다.

4) 資料: 自動車工業協會,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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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가용자동차 보유에 대해서는 매년 2회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또 다시 면

허세를 부과할 이유가 없다 .

매년 부과되는 면허세는 사실상 등록이라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보유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다. 지방세법 제160조 제2항은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간

주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자동갱신 간주는 매우 부당한 것이다. 등록은 그 성질상 1회적

행위일 수밖에 없는데도, 법으로 이것이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매년 세금을 부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결국 매년 부과되는 면허세는 그 성질상 자동차에

대한 보유세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동차 보유에 대해서는 이미 자동차세가 매년 2회 부과되고 있으므로, 다시 매년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자가용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부과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만 존재하

는데 , 이것은 과세대상과 세율을 법률로만 정할 수 있게 한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다 .

자동차 면허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제161조 제2항은 면허의 종별을 아무런 구별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제1종에서 제5종까지』로 나눈 뒤,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

분 및 과세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한꺼번에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자동차 면허세의 과

세대상을 포괄위임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또한 지방세법 제164조 제1항은 세율을 정함에

있어 종별의 구체적 구분이 없이 제1종에서 제5종까지로 나누기만 하고 종별의 구분은 제

16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 결국 하위법령인 지방세법시행령 제

124조 제1항 별표가 정하는 자동차 면허의 종별구분대로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세율을 규

정하는 모습이 되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요구하는 법체계정합성의 요청도 일탈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규정들은 하위법령이 규정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지

않음으로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2. 自動車稅의 全面改編 5)

(1) 자동차세는 자동차라는 재산을 보유한 자에 대한 재산세로서의 성격을 가진 조세

라고 할 것이고 , 도로의 이용과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및 도로손상 , 교통

혼잡 등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금의 측면은 재산세의 성격에 부수되는 2차적인 것

이라 하겠다 .

자동차세는 자동차라는 재산을 보유한 자에 대한 재산세로서의 성격을 가진 조세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세는 재산세로서의 성격 외에도 도로의 이용과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

하는 대기오염 및 도로손상, 교통혼잡 등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금의 측면도 아울러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부담금적 성격의 조세로는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를

5) 이하의 내용은, 주로 올해 4월 26일 중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의 위헌성을 인정
한 창원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문(창원지방법원 99아1358 사건)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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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으로 하는 교통세와 교통세액의 32/ 1,000를 세율로 하여 부과되는 주행세가 따로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상 영업용자동차의 자동차세액이 비영업용자동차보다 훨씬 적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세가 갖는 부담금으로서의 측면은 재산세의 성

격에 부수되는 2차적인 것이라 하겠다.

참고로 자동차세 성격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

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같은 법 제196

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의연 그 소유권

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

지 못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5448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9704 판

결).

(2) 동일한 차종의 소유자 중 중고자동차 소유자는 감가상각으로 차량가액이 감소되었

으므로 새차 소유자와 동등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은 중고자동차 소유자가 불리하게 차

별 취급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승용자동차는 이를 사용함에 따라 감가상각에 의하여 그 가액이 점차 감소하나(보험개발원

이 발행한 1999년도 2/ 4분기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 의하면 그 감가상각률이 연간20%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함) 현행 자동차세는 감가상각에 따른 자동차가액의 감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하여 언제나 동일한 세액이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재산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담세자의 납세능력에 상응하여 과세대상

재산의 가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에 의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균등한 세율

을 적용하여 과세상의 공평을 꾀하여야 할 것임에도,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동일차종에 대하

여 일률적으로 동일한 세액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감가상각으로 차량의 가액이 적

어질수록 자동차의 실제가액에 대비한 세율은 더 높아져 역진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같은 결

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용연수가 오래되어 감가상각이 대폭 이루어진 자동차에

관하여는 자동차세액이 자동차의 실제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차종의 소유자들 가운데 사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으로 차량가액

이 적은 자동차의 소유자를 그보다 차량가액이 많은 자동차의 소유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

별 취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자동차의 재산가치를 자동차세에 반영하여 자동차세를 차령에 따라 새차와 헌차간

차등과세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문화 육성 및 소비절약을 유도하여야 한다 .

같은 차종의 소유자들 사이에서 차량가액이 적은 자동차의 소유자와 차량가액이 많은 자

동차의 소유자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차량가액이 적은 자동차의 소유자를 상

대적으로 불리하게 하여 그들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저해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

산권 보장규정과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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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고, 그 외에도 일반 주민으로 하여금 자동차 가액에 대비한 세액의 부담으로 말미암아

제작연도가 오래된 중고자동차를 계속 보유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어렵게 함으로써 재산권취

득 및 행사상의 자유를 제약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자동차의 재산가치를 자동차세에 반영하

여 자동차세를 차령에 따라 새차와 헌차간 차등과세 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문화 육성 및

소비절약을 유도하여야 한다.

Ⅴ . 向後 檢討課題

1. 免許稅 폐지시 검토과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면허세를 폐지했을 때에는 그로 인한 세수결손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가 정부의 고민거리로 등장할 것이다. 이 경우 99년 예산기준 면허세 약 1,336억원의

대체세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또 취득ㆍ보유세 중심에서 이용과세의 강화로 간다는 명

분하에 교통세나 주행세를 인상했을 때, 그것이 과연 그 이용세의 과세적정선을 넘고있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2. 中古自動車에 대한 차등과세시 검토과제

중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재산세라는 관점에서 차등과세를 도입할 경우, 중고자동차

에 대한 자동차세를 어떤 방법으로 경감할 것인가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함께

검토해야 하는 문제로서, 예상되는 세수결손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1) 중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

중고자동차 과세표준산출 방식을 몇가지 예시하면 첫째,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

각방법을 적용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방법 둘째, 지방세법의 취득세ㆍ등

록세 과세시 과세시가표준액 산출방식에 의한 과세방식 셋째, 취득후 일정기간 경과시부터

매년 일정율의 감액을 인정하며 최대 감액율을 정하는 방식 등이 있다.

①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의하는 방식은 정율법과 정액법이 있으며 차량운반구의 감가상

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제15조 3항관련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에 의하며 기준내용연수는 5년(내용연수범위4년-6년)으로 되어있다.

②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과표적용요령>

과표액은 차량종류별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격에 당해 차량의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며(천원이하 금액은 절사함) 이때 경과년수 적용은 년식(제작년도)를 기준으

로 한다. 단, 내용년수가 경과된 차량을 취득한 때에는 최종 내용년수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시가표준액에 시가표준액이 없을 때에는 최초의 취득가격에 당해 차량의 경과년수별 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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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최초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나 시가

표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기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차량 과세시가표준액

<내용년수 및 잔가율>

차 종 용 도
내용

연수

경 과 년 수*

1년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승용

자동차

영업용 4년 0.708 0.562 0.316 0.178 0.100 - - - -

비영업용 6년 0.787 0.681 0.464 0.316 0.215 0.147 0.100 - -

승합

자동차

영업용 6년 0.787 0.681 0.464 0.316 0.215 0.147 0.100 - -

비영업용 8년 0.833 0.750 0.562 0.422 0.316 0.237 0.178 0.133 0.100

화물

자동차

영업용 6년 0.787 0.681 0.464 0.316 0.215 0.147 0.100 - -

비영업용 6년 0.787 0.681 0.464 0.178 0.215 0.147 0.100 - -

*최초 제작년도를 기준으로 한 현재 사용년도말(12월 31일 기준)시점에서 차량의 사용년수임

<과표산출예시>

o 차량: 캐피탈, 1500cc SLX(비영업용)

o 가격: 6,170천원

o 년식: 95년도

o 산출: 6,170×0.147=906천원

③ 셋째, 취득후 일정기간 경과시부터 매년 일정율의 감액을 인정하며 최대 감액율을 정

하는 방식 등이 있다.

최근 민주당에서 발표한 보도내용(매일경제 2000년 5월15일)을 보면 신차 취득후 3년이

되는 차부터 6년간 매년 5%씩 총 30%의 중고자동차세를 내리고, 중고자동차세 인하로 인

한 세수결손분은 약 3000억에서 5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세수결손에 대한 보

전방안으로 휘발유세를 올려 지방양여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에서도 (대한매일 5월12일자 보도) 차령2년에서 7년까지는 연5%씩 깍아주고 8년 이후

에는 감세율30%를 추가로 적용해 선진국 수준으로 폐차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자동차 10년타기 운동본부에서는 출고된지 1년이 지날때마다 연 5%씩 최대 50%

를 줄여주는 안과 출고 5년이후부터 매년 10% 씩 최대 50%를 줄여주는 방안을 연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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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고있다.

④ 발제자의 생각으로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문제는 자동차세가 재산세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방식을 이용하여 중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과세함이 타당할 것이다.

차 종 용 도
내용

연수

경 과 년 수*

1년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승용

자동차

영업용 4년 0.708 0.562 0.316 0.178 0.100 - - - -

비영업용 6년 0.787 0.681 0.464 0.316 0.215 0.147 0.100 - -

(주) 과표액은 차량종류별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격에 당해 차량의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

된 금액으로 하며(천원이하 금액은 절사함) 이때 경과년수 적용은 년식(제작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단, 내용년수가 경과된 차량을 취득한 때에는 최종 내용년수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중고 고급승용차가 신차인 소형자동차보다 자동차세를 적게내는 문제에 대하여 사

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선책으로 매년 일정비율의 감액(총 70%까지)을 인

정하고 차량의 잔존가액은 30%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다.

2) 중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부담을 경감했을 때 세수입 감소에 대한 보완

책은 무엇인가 ?

99년 예산기준으로 자동차세의 세수입은 19,943억원으로 지방세의 12.3%를 차지하는 중요

한 세목이다. 따라서 중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 경감조치는 상당한 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자동차세의 세부담을 30%만 인하한다고 하여도 추정세수손실이 5,983억

원6) 발생하고, 면허세를 폐지할 경우 1,336억원7)의 세수손실이 발생하여 총 세수손실은 대

략 7,319억원에 이를 것이다. 물론 2000년도에 신설된 주행세로 인해 지방세의 세수가 약

2,805억원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머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하다.

발제자의 생각으로는 중고자동차의 자동차세 경감과 승용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로 인

해 발생하는 세수입감소에 대한 재원마련 문제를 자동차에 대한 또 다른 세목을 신설한다든

지, 아니면 교통세와 주행세를 인상하는 것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미 이용세로 과세되는 교통세나 주행세도 과세 적정선의 한계에 와있

다는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수입 부족분은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과소한

6) 19,943억원×30% ( 99예산기준)
7) 99예산기준
8) 87,683( 99예산기준 교통세액)×3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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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납부하는 부동산소유자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인상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

안 등으로 연구해야 하며 자동차외의 과세물건으로부터 세수 부족분을 해결하는 방안도 검

토해야 할 것이다.

3. 現行 地方稅制상 問題點 및 地方財政의 擴充方案

가 . 現行 地方稅制상 問題點

현행 지방세제상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① 우리나라의 조세수입 전체에서 차지하는 지방세의 비중은 현재 약 19.7%로서 그 세원이

대부분 국세에 편중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연도별 국세·지방세 비율> (단위: %)

구 분 93 94 95 96 97 98

국 세 78.1 78.1 78.8 78.9 79.0 80.3

지방세 21.9 21.9 21.2 21.1 21.0 19.7

자료: 재경부 「조세개요」( 99.4월)

② 지방세가 재산과세 중심으로 되어 있고, 직접세적인 성격이므로 조세저항에 민감하여

세율조정이나 과세표준액 인상 등이 어렵다.

③ 세원이 지나치게 편재되어 있어서 지방세를 확충해도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골고른 세수

증가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비교적 재원이 풍부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더욱 세

원을 증가시켜주는 반면, 세원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별로 세원이 증가되지 않아 결과

적으로는 세수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있다.

나 . 地方財政의 擴充方案

1)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지방재정을 건실화함에 있어 우선적인 과제는 중앙과 지방간에 현격한 차이로 배분되어

있는 현행 세원배분체계를 재검토하는 것이다.

<지방예산 순계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계
자체재원(67.8%) 의존재원(32.2%)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2000년도 555,088 185,209 164,305 26,900 33,920 70,909 73,845

구성비(%) 100 33.4 29.6 4.8 6.1 12.8 13.3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1999

지역별로 경제발전의 격차가 심하고 과세기초에 불균형이 큰 상태에서 특정세목의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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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률적으로 이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의 수평적 불균형이 더 심화될 수 있

다. 1989년 담배관련 여러 국세항목을 기존의 담배판매세와 통합하여 지방세로서 담배소비

세를 신설했을 때 비록 전체적인 지방재정은 크게 확충되었지만 자치단체간 불균형은 오히

려 심화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해 보아야 자칫하면 대도시의

재원만 늘려주는 결과가 되며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수가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의존재원 중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그 용도를 결정할 수 있는 일반재원

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구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목적
자치단체 재원보장

재정불균형 완화

자치단체 재정기반 확충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자치단체의 특정산업 지

원

재원 내국세의 13.27%
주세 및 전화세 100%

농어촌특별세 19/ 150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

별회계예산으로 계상

재원성격 일반재원(자주재원)
특정재원(지역개발사업분

은 일반사업재원)
특정재원(의존재원)

※ 지방양여금의 재원으로 주세는 2000년도에 한하여 95%반영되었음.

2) 재산과세 강화

부동산의 재산과세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나 아직 자동차세 등과 비교하여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의 과세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과세가 아니다. 특히 종합토지세

의 과세강화는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효과와 함께 조세부담에 대한 사회적 공평과세의 확보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현실화율을 높여서 재정수

입을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종합토지세의 과표결정은 개별공시지가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과표현실화율)을 곱하여 토

지과표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15%범위 안에서 과세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다.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및 부과현황>9) 단위 : 억원

구분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과세표준액적용비율 25.54% 30.5% 29.2% 29.3% 31.8%

증 감 - 4.96 Δ1.3 0.1 2.5

종 합 토 지 세 13,025 13,464 12,998 13,303 13,875(예상)

증 감 - 3.3% Δ3.4% 2.3% 4.3%

3) 지방세 비과세·감면규모의 축소

지방재원확충방안의 하나로서 비교적 저항이 적은 것이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합리적 조

9) 자료: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및 지방세정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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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라 할 수 있다.

지방세 징수액 대비 비과세·감면액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것이 사실이나 지방세의 비

중이 국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감안할 때 결코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재

산세 감면의 상당부분이 기업의 지방이양 촉진을 위한 것인데 지방정부의 취약한 재정사정

을 감안하여 기업이전을 위한 조세감면은 지방세보다는 국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 (단위 : 건, 천원)

년 도 건 수 세 액

1991 11,138,921 543,789,779
1993 15,120,750 1,554,940,230
1995 16,031,292 1,488,985,204
1998 16,256,413 2,020,363,060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1999

4) 신세원의 개발

일정수준의 지방자치가 실현된다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은 필연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부담의 증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재분배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충

당되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세원개발을 통한 재정적인 추가부담에 의해서 보충될

수밖에 없다.

흔히 논의되는 신세원으로는 환경세, 관광세, 광고세 등을 생각할 수 있다.

5) 지방세 체납관리

조세의 체납발생이 증가하면 세수확보에 지장이 오고 지방재정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조세의 형평성을 저해한다. 지방세 체납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조세를 기한 내에 납

부하지 않으면 독촉을 하게 되고 결국 재산압류 등에 의해 징수한다. 그러나 장기체납이 많

아서 지방행정업무를 가중시키고 재정력에 결함을 초래한다. 지방재정력의 확보를 위해 세

원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지방재원확충 방안이라고 본

다.

<연도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1998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년 도 건 수 세 액

총 괄 18,157,114 2,945,430
1998 6,906,374 1,191,970
1997 3,450,094 686,573
1996 2,484,727 419,053
1995 1,945,443 298,267
1994 1,634,581 198,389

1993이전 1,735,895 151,178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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